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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

터 주민을 보호하고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3조 및 제8조에 따라”

로, “환경조성을 통해”를 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음주청정지역지정)”을 “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”으로

하고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

안전한 환경 제공”을 “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”으로

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규정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

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2. 「주택법」제2조 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

3. 버스 정류소·택시 승강장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